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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티파크 골프장의 100억 원 기부약정 관련
2016.12.21 조회수 622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형민 연락처 061-659-3408

①"2014년 4월 공익사업을 내세운 사업 승인은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 결정되었다"는 주장에 대해 ⇒ 허위사실

⇨ 시티파크 골프장 기부약정은 2004. 10. 26일 민선3기때 협약체결되었고, 경영난으로 민선5기2011년 워크아웃 결

정된 이후 2014. 4월 

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남

⇨ 2014. 4. 21일 시티파크 법원 판결은 공익사업 타당여부가 아니라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것으로 광

주지방법원 결정문에는 

공익사업을 내세운 사업 승인은 무효라는 판결 내용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음

⇨ 오히려 법원에서는 공익사업 이행협약에 의한 채무를 인정하였기에 기업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채무 규모를 10억

원으로 조정하여 

매년 1억 원씩 총 10억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결정임

⇨ 따라서, 공익사업을 내세운 사업승인은 무효라는 의미의 판결이 결정되었다는 발언은실제 판결 내용에도 없고 법원

결정 취지와도 

정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사실임 

②"법원 판결에서 시티파크 공익사업 이행협약은 100억 상당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부채납 할 의무를 대신해 2023

년까지 매년 1억 원씩 10년간 

10억 원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"는 주장에 대해 ⇒ 억지 주장

⇨ 시에서는 2014년도 1차분 변제금 최종 납부일인 2014. 12. 31일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자 시티파크 측에 수차

에 걸쳐 독촉한 결과 

지난 2016. 7. 8일 시티파크로부터 2014년분 변제금 1억 원을 납부 받음

⇨ 2015년, 2016년분 2억 원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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